
※주：「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체류하시는 분 중, 의료를 받는 활동 혹

은, 그 활동을 행하시는 분의 일상생활상의 간호를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하여　입

국・체류하시는 분은,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일지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국보 가입에 대하여

오카야마시　국민건강보험

우는 제외） 또한, 은행, 기능실습, 가족체재 또는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재하는 분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도 가입하실 수 있

습니다. 

　일본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안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은 무엇인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것을「국민모두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주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분은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단기체재」「외교」의 경

지금 당신은

어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선원보험／국민건강보험 

／각종공제조합

다.

　또한, 중장기체류자가 체류자격의 갱신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아닌 경우

에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사회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공적보험)이 있는 경우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도 퇴직하여 사회보험이 없어

졌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빨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수속이 필요합니



회사를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없어진 분께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능한 한 신속히 수속을 합시다.

➊ 임의계속(지금까지 직장에서 가입했던 보험을 임의로 계속한다. 20일 이내)

➋ 피부양자가 된다

➌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다.(재취직한 경우)

➍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➊ 임의계속 피보험자제도란

회사 등을 퇴직한 경우, 신청하면 2년간에 한하여 지금까지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신 분…직장 건강보험에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가입하셨던 분

(공제조합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가입하셨던 분)

•신청 기한…퇴직후 20일 이내

•급부…종전과 동일

•수속…주소지의 건강보험협회에서

(건강보험조합이나 공제조합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던 사람은 그 가입하던 건강보험조합이나 공제조합에서)

•보험료…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협회나 건강보험조합,공제조합에 문의

하십시오.

◎임의계속에 관한 수속과 내용은 근무하던 직장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가족의 피부양자로

비록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도, 만약 가족이 가입해 있는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피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의해 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3촌 내의 친족

②연수입이 130만엔(60세 이상이거나 장애자는 180만엔 미만)까지.

③연수입이 직장 보험에 가입한 분의 연수입 2분의 1 미만까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의 보험료가 늘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연금사무소나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에 문의하십시오.

➌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수속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장에 질문 해주세요

➍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가입 수속은 직장의 건강보험 등의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로 해 주십시오.

◎가입 수속에 필요한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유효한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안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재류하시는 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시행규칙 7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정서(별기 제 7호의 4양식)을 창구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건강보험 수속은 마치셨습니까?…



◎가입 신고가 늦어지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고가 지연되면 보험증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 자격이 부여된 달부터입니다. (신고를 한 달부터가 아닙니다.) 신고

가 지연되더라도 결국 소급(최고 2년간) 납부해야 하므로 우선 신고를 서둘러 주십시오.

■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에 대하여

이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뒤쪽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뒷쪽의 증명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증명서 발행(청구)처

근무하던 회사나 사무소 또는 종전의 보험 취급사무소

(예: ○○연금사무소,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받으십시오.

[참고]오카야마의 경우

■임의계속을 상실하셨을 때

 •전국건강보험협회　오카야마지부                         ☎(086)803-5780 (대표)

(오카야마시 키타구 혼마치 6-36  제일센트럴 빌딩 8층)

(岡山市北区本町6-36　第一セントラルビル8階)

■회사를 퇴직하셨을 때

•오카야마 히가시 연금사무소 (오카야마시 나카구 쿠니토미 228) ☎(086)270-7926

 (岡山市中区国富228)

•오카야마 니시 연금사무소   (오카야마시 키타구 쇼와초 12-7) ☎(086)214-2164

(岡山市北区昭和町12-7)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할 때의 수속

새롭게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시청에 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를 하십시오. 수속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참할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유효한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민건강보험 보험증

•새로 발급된 직장건강보험 보험증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신고가 늦어져 무심코 피보험자증으로 진료를 받으신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나중에 환불하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등 자격취득 및 상실증명서

2) 피보험자

3) (성명)

4) (생년월일)

5) 건강보험증 등의 기호번호

6) 보험자 번호

7) 자격취득 연월일

8) 자격상실 연월일

(퇴직 연월일)

9) 피부양자

10) 이름

11) 생년월일

12) 인정 연월일

13) 해제 연월일

14) 상기와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15) 보험자

(또는 사업자)

16) 소재지

명  칭

대표자

(전화　　　　―　　　　　）

17) 자격상실 연월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상실(취득)한 피부양자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18) (절 취 선)

19) 【기 입 예】







키타구 시민보험연금과 ( (086)803-1130 나카구 시민보험연금과 ( (086)901-1617

히가시구　시민보험연금과 ( (086)944-5022 미나미구　시민보험연금과 ( (086)902-3517

미츠지소 총무민생과 ( (086)724-1111 타케베지소 총무민생과 ( (086)722-1112

세토지소 총무민생과 ( (086)952-1112 구나다사키지소 총무민생과 ( (086)363-5201

이치노미야지역센터 ( (086)284-0501 츠다카지역센터 ( (086)294-2411

타카마츠지역센터 ( (086)287-3731 키비지역센터 ( (086)293-1111

아시모리지역센터 ( (086)295-1111 토미야마지역센터 ( (086)277-7211

조토지역센터 ( (086)297-4211 세노오지역센터 ( (086)282-3121

후쿠다지역센터 ( (086)282-1131 쿄조지역센테 ( (086)298-3131

후지타지역센터 ( (086)296-2221 코지마지역센터 ( (086)267-2231

후쿠하마지역센터 ( (086)265-4181 코즈시민서비스센터 ( (086)279-0016

아사히시민서비스센터 ( (086)947-0010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및 탈퇴 신고 창구는…

가장 가까운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